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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고 고 생00 (1955 )

주소 부산

송달장소 부산

등 지 부산

피 고 부산지 검찰청 검사

주소 부산

변 종 결 2016. 12. 7.

판 결 고 2016. 12. 21.

1. 원고 망 주민등 번 생략 등 지 남 사이에는 부터00( , ) 2002. 10. 17.

지 사실상 인 계가 존재하 인한다2016. 7. 23. .

소송 용 각자 부담한다2. .

주 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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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함 변 체 취지를 종합1 6 ( )

하면 원고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신고를 하 고 그 들, 00( ‘ ’ ) 1980. 9. 27. ,

사이에 자 명 고 있는 사실 원고 망인 망인 채2 , 2002. 10.

이 한 사실 그 후 원고 채 주민등 상 거주지가 일부 동일16. ,

하지 아니한 경우는 있 나 사실 계속하여 같 곳에 거주하 고 망인이, 2016. 7.

사망할 지 종 과 동일하게 부부 생 하여 사실이 인 다 인24. .

사실에 하면 원고 망인 부터 지 인신고만 없었, 2002. 10. 17. 2016. 7. 23.

뿐 인 사 부부공동생 실체를 갖춘 사실 계에 있었다고 이 상당하고,

원고 는 자 사이 재 또는 잠재 분쟁 또는 그 해결 단3

망인과 사실 계 존재 인 구할 이익이 있다.

그러므 원고 청구는 이 있어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 판결한다, .

판사 이 철


